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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,

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

원칙을 천명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토지에

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

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온 바 있음(대법

원 1968. 6. 4. 선고 대법원 68다413, 68다414 판결 등 참조).

이는 식량이 부족하였던 과거에 유휴지를 경작자의 소유권 여부를

불문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의 판시로 이해

되나,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식량자급

을 달성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고, 농작물을 수목 등

다른 물건과 달리 볼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, 무엇보다 재산권의 보호

의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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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는 헌법적 요구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음.

이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

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법률에 명시하여,

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민사의 영역에서도 보다 충실히 구

현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256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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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56조(부동산에의 부합)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

건(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을 포함한다)의 소유권

을 취득한다.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

아니하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에 물건

이 부속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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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第256條(不動産에의 附合) 不動産

의 所有者는 그 不動産에 附合

한 物件의 所有權을 取得한다.

그러나 他人의 權原에 依하여

附屬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

다.

제256조(부동산에의 부합) 부동산

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

한 물건(토지의 소유자가 아닌

자가 경작한 농작물을 포함한

다)의 소유권을 취득한다. 그러

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

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